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4-623호

창신동 23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23-2번지 일대(이하‘창신동 23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4년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4.7.31.) 심의(수정

가결)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창신동 23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23-2번지 일대
- 증) 64,822.4 64,822.4 -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증) 64,822.4 64,822.4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계 - 증) 17,577.6 17,577.6 27.1 -

도로 - 증) 7,535.7 7,535.7   11.6 -

공원 - 증) 10,041.9 10,041.9 15.5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 증) (6,000) (6,000)  -

공원 지하부

중복결정

획지

소계 - 증) 47,244.8 47,244.8

72.9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1 - 증) 41,236.9 41,236.9

획지2 - 증) 6,007.9 6,007.9

 



 3.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64,822.4 - 64,822.4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18,617.9 감)  5,589.0 13,028.9 20.1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33,974.8 감) 31,251.2 2,723.6 4.2

제2종일반주거지역 11,281.2 증) 37,096.7 48,377.9 74.6

제3종일반주거지역 948.5 감)    256.5 692.0 1.1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위 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 사유
기정 변경

창신동 

23-2번지

일대

제1종일반
주거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12,762.3

Ÿ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제2종일반주거지역 변경

제2종일반
주거지역 5,855.6

소계 18,617.9

제2종일반
주거지역
(7층이하)

제2종일반
주거지역
(7층이하)

2,723.6

제1종일반
주거지역 266.6

제2종일반
주거지역 30,984.6

소계 33,974.8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11,281.2

소계 11,281.2

제3종일반
주거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256.5

제3종일반
주거지역 692.0

소계 948.5

계 64,822.4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해당사항 없음



 4.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가. 추정 비례율 산출근거

구분 항목 금액(천원)

수입

소계 913,377,631

분양주택
조합원분양 234,650,600

일반분양 617,570,900

임대주택
재개발임대 60,181,460

국민주택규모임대 589,196

기타시설 근린생활시설

일반분양 8,082,500

조합원분양 -

매출부가세 -7,697,025

지출

소계 702,670,897

공사비 459,349,024

제사업경비 243,321,873

종전자산 추정액 198,100,000

추정비례율
106.36% = [(총수입(913,377,631천원) - 총지출(702,670,897천원)] 

/ 종전자산 추정액(198,100,000천원)

※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자산 감정평가 및 일반분양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공사비 및 분양가 변동표

8,000 8,500 9,000 
(기준)

9,500 10,000 

36,900 178.62% 165.55% 152.47% 139.40% 126.32%

35,200 155.57% 142.49% 129.42% 116.34% 103.27%

33,500
(기준)

132.51% 119.44% 106.36% 93.29% 80.21%

31,800 109.46% 96.39% 83.31% 70.24% 57.16%

30,200 86.41% 73.33% 60.26% 47.18% 34.11%

공사비(천원)

84형 일반분양가

(천원/3.3㎡)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치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대로 3 195 20~45 주간선 일반 1,680
(253)

숭인동
83-5

성북구
보문동1가 - - -

변경 대로 3 195 20~45 주간선 일반 1,680
(253)

숭인동
83-5

성북구
보문동1가 - -

지봉로
소로3-H호선 중복결정

(L=12.0m)

신설 중로 2 A 12~18 국지 일반 221 창신동
17-42

창신동
6-41 - -

소로3-H호선 중복결정
(L=53.4m)

소로3-L호선 중복결정 
(L=17.5m)

신설 중로 2 B 15 국지 일반 140 창신동
23-216

창신동
23-393 - - -

신설 중로 3 C 12 국지 일반 44 창신동
23-393

창신동
23-386 - - -

기정 소로 3 A 4 국지 일반 63
(33)

창신동 
23-871

창신동
23-91 - - -

변경 소로 3 A 4 국지 일반 30 창신동 
23-871

창신동
23-81 - - -

폐지 소로 3 B 6 국지 일반 6 창신동
128-86

창신동
23-778 - - -

신설 소로 3 F 6~15 국지 일반 130 창신동
17-12

창신동
23-875 - -

소로3-H호선 중복결정
(L=71.9m),

소로3-J호선 중복결정
(L=3.8m)

※ 사업시행자 조성 후 기부채납

※ 연장 내 ( )는 구역 내 부분에 해당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도 로 명
변 경 내 용 결 정 사 유

변경 전 변경 후

대로 3-195 대로 3-195 Ÿ 소로3-H호선과 중복결정
 - L=12.0m Ÿ 창신동~숭인동간 입체보행로 신설(중복결정)

- 중로 2-A Ÿ 도로 신설
 - B: 12~18m / L: 221m

Ÿ 정비구역 내 원활한 진출입 및 공원연결로 조성을 
위한 도로 신설
Ÿ 창신동~숭인동간 입체보행로 신설(중복결정)

- 중로 2-B Ÿ 도로 신설
 - B: 15m / L: 140m

Ÿ 인접 도로 확폭 및 도시계획도로 결정을 통한 도로 
신설

- 중로 3-C Ÿ 도로 신설
 - B: 12m / L: 44m

Ÿ 인접 도로 확폭 및 정비구역 내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도로 신설

소로 3-A 소로 3-A Ÿ 도로 연장 감소
 - L: 63m → 30m Ÿ 정비사업에 따른 도로 연장 감소

소로 3-B - Ÿ 도로 폐지 Ÿ 정비사업에 따른 도로 폐지

- 소로 3-F Ÿ 도로 신설
 - B: 6~15m / L: 130m

Ÿ 정비구역 내 원활한 진출입 및 창신기동대 연결로 
조성을 위한 도로 신설
Ÿ 창신동~숭인동간 입체보행로 신설(중복결정)



     2)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보행자전용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치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신설 소로 3 H 6 특수 일반
151.8
(137.3)

숭인동 
53-5

창신동 
산6-41

- -

보행자 전용도로 137.3m 중
대로3-195호선 중복결정

(L=12.0m),
중로2-A호선 중복결정

(L=53.4m),
소로3-F호선 중복결정

(L=71.9m),
수도공급시설 중복결정

(A=89.7㎡)

신설 소로 3 I 6 특수 일반 36.4
창신동
23-315

창신동
6-13

- -

보행자 전용도로.
창신공원 중복결정

(L=28.2m),
입체적 결정 (L=8.2m)

신설 소로 3 J 6 특수 일반 13.9
창신동
산6-25

창신동
산6-25

- -

보행자 전용도로.
소로3-F호선 중복결정

(L=3.8m),
입체적 결정 (L=10.1m)

신설 소로 3 L 6 특수 일반 25.5
창신동
산6-41

창신동
산6-41

- -

보행자 전용도로.
중로2-A호선 중복결정 

(L=17.5m),
입체적 결정 (L=8.0)

※ 사업시행자가 조성 후 기부채납하며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보행자전용도로) 설치시 「도로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엘리베이터, 계단 및 연결 통로 등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하여 설치한 후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지봉로상부에 조성되는 입체보행로(소로3-H) 구간에 대하여 창신동23일대에서 先 사업추진시 설치비용을 납부하고, 이

후 숭인동56일대 사업추진시 일체 조성함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보행자전용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도 로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변경 전 변경 후

- 소로 3-H
Ÿ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 B: 6m /
   L: 151.8m (137.3m)

Ÿ 창신동과 숭인동간 동~서의 보행네트워크 
연결, 창신공원 및 숭인근린공원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입체보행로 신설(중복결정)

- 소로 3-I
Ÿ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 B: 6m / L: 36.4m

Ÿ 창신공원 및 채석장전망대간 보행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입체보행로 신설(중복결정)

- 소로 3-J
Ÿ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 B: 6m / L: 13.9m

Ÿ 소로3-H와 창신 획지2간 보행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입체보행로 신설(중복결정)

- 소로 3-L
Ÿ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 B: 6m / L: 25.5m

Ÿ 소로3-H와 창신 획지1간 보행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입체보행로 신설(중복결정)



   나. 공간시설    

     1)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지봉골공원 어린이공원
창신동 

산6-25일대
3,538.0 감) 3,538.0 - - -

신설 1 창신공원 문화공원
창신동 

23-315 일대
- 증) 10,041.9 10,041.9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자원순환센터)
중복결정,

소로3-I호선과 
중복결정

※ 사업시행자 조성 후 기부채납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1 지봉골공원
Ÿ 공원 폐지
 - A : 3,538.0㎡

Ÿ 정비구역 내 창신공원 신설(대체 
확보)에 따른 공원 폐지

1 창신공원
Ÿ 공원 신설
 - A : 10,041.9㎡

Ÿ 지역의 명소화 및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역사공원 신설
Ÿ 지하부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자원순환센터) 중복결정
Ÿ 소로3-I호선(입체보행로)과 중복결정

    다. 녹지

      1)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창신녹지 완충녹지
창신동 14-20

일대
4,426.0 감) 1,180.6 3,245.4

건설부고시 
제342호

(1980.11.14.)
-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결 정 사 유

- 창신녹지

Ÿ 녹지 면적 변경

 - A : 4,426.0㎡ → 3,245.4㎡

       (감 1,180.6㎡)

Ÿ 창신공원 및 폐기물처리ㆍ재활용 

시설(자원순환센터)(중복결정) 

조성에 따른 면적 감소



    라. 유통 및 공급시설

      1) 열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 열공급설비 창신동 
23-315 일대 6,998.0 감) 6,998.0 - - -

■ 열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 열공급설비
Ÿ 열공급설비 폐지

 - A : 6,998.0㎡

Ÿ 정비사업에 따른 창신공원 및 자원순환 

센터 조성을 위한 열공급설비 폐지

     2)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낙산

아리수

올림터

수도

공급설비

창신동

23-815 일대 
- 증) 120.0 120.0 -

중로 2-A 중복결정 

(A=35.2㎡)

소로 3-F 중복결정 

(A=84.8㎡)

소로 3-H 중복결정 

(A=89.7㎡)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 낙산아리수올림터
Ÿ 수도공급설비 신설

 - A : 120.0㎡

Ÿ 창신동 산6-25번지(지봉골공원) 내 

위치한 낙산가압장의 대체 시설로써 

기존 수도가압시설 기능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수도공급설비 신설



   마. 환경기초시설

    1)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자원순환
센터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창신동 
23-315 일대 - 증) 6,000.0 6,000.0 -

창신공원 
지하부 
중복결정

※ 공공재원(종로구)으로 조성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1 자원순환센터
Ÿ 자원순환센터 신설

 - A :  6,000.0㎡

Ÿ 토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자원순환센터)을 창신공원 

지하부에 신설하여 중복결정 

 6.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설의 종류 위 치 기준 계획(안) 비 고

주민

공동

시설

소 계
공동주택

획지
1,000세대 이상

{500+(1,038세대×2.0㎡)}×1.25
3,220.0㎡ 이상 3,776.8㎡ -

경 로 당 〃

500세대 이상

580㎡ 이상 580.0㎡

어 린 이 집 〃 580㎡ 이상 580.0㎡

작 은 도 서 관 〃 203㎡ 이상 390.8㎡

다함께돌봄센터 〃 - 290.0㎡

어린이놀이터 〃 - 821.0㎡

주민운동시설 〃 - 1,115.0㎡

관리사무소 〃
50세대 이상

10㎡+(1,038세대-50세대)×0.05㎡
59.4㎡ 이상 66.9㎡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7호 다목 규정에 따라 전체 구역을 하나의 단지로 보고 주민공동시설 배치

※ 향후 사업승인 시 시설설치면적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및「서울특별시 주택 조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설

창신동 23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64,822.4

전  체 47,244.8 창신동 
23-2 일대 233 - - - 233

획지1 41,236.9 창신동 
23-2 일대 206 - - - 206

획지2  6,007.9 창신동 
23-814 일대  10 - - -  10

획지 외 - 창신동 
23-815 일대  17 - - -  17

 8. 건축물에 관한 계획

   가.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 

구
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m)/
최고층수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정비
계획

법적
상한

신설

창신동 
23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64,822.4

전 체 47,244.8 창신동 
23-2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60
이하

223.56
이하

(224.82)
이하

해발 125m 이하/
28층 이하

※ 영역별 높이 
기준 준수

획지1 41,236.9 창신동 
23-2 일대

221.65
이하 -

획지2 6,007.9 창신동
23-814 일대

236.62 
이하

246.57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Ÿ 주택규모별 건설 비율

 - 세대수 : 1,038세대 (분양 879세대, 임대 159세대)

 ※ 법적상한용적률에 따른 세대수 : 8세대 (분양 4세대, 임대 4세대)

   

구분
계획

세대수 비율(%)

합계 1,038 100.0

분양

소계 879 84.7

전용 39㎡ 92 8.9

전용 46㎡ 56 5.4

전용 59㎡ 190 18.3

전용 74㎡ 126 12.1

전용 84㎡ 295 28.4

전용 104㎡ 120 11.6

임대

소계 159 15.3

전용 39㎡ 62 6.0

전용 46㎡ 81 7.8

전용 59㎡ 16 1.5

 - 정비계획 용적률에 대한 임대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법적상한용적률 증가분 제외)

   

구분 임대주택 규모별 건설비율

규모 합계 40㎡이하 40~60㎡이하 60~85㎡이하

세대수 155 62 93 -

비율(%) 100.0 40.0 60.0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 주택 확보 관련 규정

 -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세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80%이상

                   → 계획 : 88.43%(918세대)

 - 임대주택 건설  1) 주택 전체세대수의 15%이상 또는 주택 전체연면적의 10%이상

                   → 계획 : 주택 전체세대수의 15.05%(155세대)

                   2)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40% 이내 범위에서 30%이상 또는 주택    

 전체세대수의 5% 이상을 40㎡이하로 건설

                   → 계획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40.0%(62세대)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와 주택 전체세대수 산정 시, 초과용적률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 세대수(8세대) 제외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가목(1)에 해당

하는 세입자가 입주하는 임대주택 세대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15퍼센트보다 높은 경우 또는 관할 

구역의 특성상 주택수급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상향

하여야 함

 -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85㎡이하) 건설 : 초과용적률의 50%이상

구분
정비계획
용적률

법적상한용적률
(건축계획)

초과용적률
(법적상한-정비계획)

국민주택규모 
주택공급계획

(초과용적률의 50%)

획지2 236.62% 246.57% 9.95%
342.80㎡

(≥ 298.89㎡)

심의 

완화사항

Ÿ 용도지역 상향 : 제1종 및 제2종(7층이하)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Ÿ 「2025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기준용적률 완화(20%)

 - 기준용적률 상향되는 부분을 소형주택(60㎡이하)으로 건설

Ÿ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이상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Ÿ 「건축법」 제73조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에 한하여 「건축법」 제61조 및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른 채광방향 사선제한 완화 적용 (획지2 해당)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Ÿ 건축한계선 지정

 - 대지경계선 및 공공보행통로로부터 3m 이상

Ÿ 벽면한계선 지정

 - 건축한계선에서 3m 이상(건축한계선을 활용하여 보행공간 조성구간에 적용)

 - 공공보행통로로부터 3m 이상(1층 필로티의 경우 해당없음)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Ÿ 공공보행통로(폭원 6m 이상) 계획

 - 지봉로~대상지~채석장 공원 연결

 - 단지출입구~대상지~창신6가길 연결



    나. 용적률 계획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

이용

계획

(㎡)

계

(구역면적)

대지면적

(공동주택

용지)

공공시설 등 제공 면적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

대지 내

용도 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면적

계 도로 공원

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부지 면적

(입체보행로)

64,822.4 47,244.8 18,747.7 7,535.7 10,041.9 1,170.1 7,418.8 6,630.8

공공시설 

등 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Ÿ 순부담면적 4,698.1㎡

Ÿ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면적(건축물기부채납 환산부지 면적 포함)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 – 대지 내 용도 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국·공유지) 면적

   = 18,747.7㎡ - 7,418.8㎡ - 6,630.8㎡ = 4,698.1㎡

 ※ 구역면적(64,822.4㎡) 대비 7.25%

용   

적   

률

기준

Ÿ 기준용적률 : 205.04%

  = {(41,236.9㎡ × 206.92%) ＋ (6,007.9㎡ × 192.16%)} / 47,244.8㎡ = 205.04%

   - 획지1 : = {(3,176.5㎡ × 170%)＋(38,060.4㎡ × 210%)} / 41,236.9㎡ = 206.92%

   - 획지2 : = {(2,679.1㎡ × 170%)＋(3,328.8㎡ × 210%)} / 6,007.9㎡ = 192.16%

구  분 면적(㎡) 기준용적률 비  고

합계 47,244.8 205.04%

소형주택(전용면적 60㎡이하) 

건립에 따른 기준용적률 상향(+20%)
획지1 41,236.9 206.92%

획지2  6,007.9 192.16%

허용 Ÿ 허용용적률 : 인센티브 사항 없음

정비

계획

(상한)

Ÿ 정비계획용적률 = 223.56% 이하

  = {(41,236.9㎡ × 221.65%)＋(6,007.9㎡ × 236.62%)} / 47,244.8㎡ = 223.56%

구  분 면적(㎡) 상한용적률(%)
공공기여 

비율(%)
비  고

합계 47,244.8 223.56% 이하 100.0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서 

정하는 최대 상한용적률 이하 

범위에서 공공기여 비율 안배

※ 공공기여 비율은 사업시행자가 결정

획지1 41,236.9 221.65% 이하 69.0

획지2  6,007.9 236.62% 이하 31.0



구 분 산 정 내 용

용

적

률

정비

계획

(상한)

Ÿ 정비계획용적률 = 허용(기준)용적률 × (1 + 1.3 × 가중치 × α토지 + 0.7 × β건축물ㆍ현금)

   - 획지1 : 206.92% × {1 + (1.3 × 0.74930 × 0.05903)} + (0.7 × 0.01958)} = 221.65%

구  분 산출근거 비  고

가중치
= 공공기여 부지 허용용적률 / 사업부지 허용용적률

= 155.04% / 206.92% = 0.74930

α토지
= 공공시설 부지(토지)제공 면적 / 공공시설 부지(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 2,434.32㎡ / 41,236.9㎡ = 0.05903

기부채납 면적 = 

3,528.0㎡ × 69.0% = 

2,434.32㎡

β건축물·현금
= 공공시설물 환산부지면적 / 공공시설 부지(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 807.38㎡ / 41,236.9㎡ = 0.01958

기부채납 면적 = 

1,170.1㎡ × 69.0% = 

807.38㎡ 

   - 획지2 : 192.16% × {1 + (1.3 × 0.80683 × 0.18204)} + (0.7 × 0.06038)} = 236.97% 

              ∴ 236.62%(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상 최대 상한용적률 적용)

구  분 산출근거 비  고

가중치
= 공공기여 부지 허용용적률 / 사업부지 허용용적률

= 155.04% / 192.16% = 0.80683

α토지
= 공공시설 부지(토지)제공 면적 / 공공시설 부지(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 1,093.68㎡ / 6,007.9㎡ = 0.18204

기부채납 면적 = 

3,528.0㎡ × 31.0 = 

1,093.68㎡

β건축물·현금
= 공공시설물 환산부지면적 / 공공시설 부지(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 362.72㎡ / 6,007.9㎡ = 0.06038

기부채납 면적 = 

1,170.1㎡ × 31.0% = 

362.72㎡ 

법적

상한

Ÿ 법적상한용적률

구  분 면적(㎡) 법적상한 용적률(%) 비  고

획지2  6,007.9 246.57% 이하
건축계획 용적률

(246.57%)

     1) 계획용적률(허용용적률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 적용사항 없음

      다.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모든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함.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임대주택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해야 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함.



     1) 임대주택 건설 계획

구분 내용

계획 기준

Ÿ 임대주택 건설 : 주택 전체세대수의 15% 이상 또는 연면적의 10% 이상

 ※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함으로써 증가된 세대수 또는 면적은 제외

Ÿ 전용면적 40㎡ 이하 : 임대주택 전체세대수의 40% 이하 범위에서 임대주택 전체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주택 전체세대수의 5%이상

건립규모 세대수 전체 비율 임대주택 비율

합계 155 15.05% 100.0%

전용 39㎡  62  6.01%  40.0%

전용 46㎡  81  7.87% 52.3%

전용 59㎡  12  1.17%   7.7%

※ 전체 1,030세대

     2) 법적상한용적률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 계획

■ 획지2 부분

구분 내용

계획 기준

Ÿ 「도시정비법」에서의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

Ÿ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공공 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임

법적상한용적률

(건축계획)
Ÿ 246.57% (건축심의에서 최종 결정)

상한용적률

(정비계획용적률)
Ÿ 236.62%

국민주택

규모 주택 

의무면적

용적률 증가분 Ÿ 246.57% - 236.62% = 9.95%

증가된 

용적률의 50%

Ÿ 9.95% × 0.5 = 4.975%

Ÿ 6,007.9㎡ × 0.04975 = 298.76㎡

의무면적 Ÿ 298.76㎡ 이상

초과용적률

시설계획

분양 등 시설

확보계획

전용면적 공급면적 세대수 연면적 비고

39.99㎡ 61.38㎡ 4 245.53㎡ -

근린생활

시설
- - 9.19㎡ -

소계 4 254.72㎡ ≤298.76㎡

국민주택규모

주택 확보계획

(건축심의에서 

최종결정)

전용면적 공급면적 세대수 연면적 비고

59.99㎡ 85.70㎡ 4 342.80㎡ -

소계 4 342.80㎡ ≥298.76㎡

합계 8 597.52㎡ -



 9. 환경보전,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환경보전

Ÿ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Ÿ 녹지공간의 최대 확보로 도시생태 기능 복원 및 강화

Ÿ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투수포장의 증가로 생태면적률 획지1(37.13%), 획지2(50.75%) 

확보

Ÿ 폐기물 수거는 종로구 폐기물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

재난방지

Ÿ 토목공사 완료 즉시 나대지를 안정화시키며, 조경식재 등을 우선적으로 실시

Ÿ 토목공사는 단계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며, 강우 시 나출지에 임시 비닐막이나 

부직포를 덮어 토사유출을 최대한 방지

 10. 환경성 검토 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의 반영사항
비
고

1.1 비오톱
비오톱 보전 
등급 향상

○

Ÿ 비오톱 유형평가 1, 2, 
5등급, 개별비오톱 2등급 
및 평가제외 등급으로 
조사됨

Ÿ 녹지공간의 확보 및 
도시생태 기능 복원 및 
강화

-

1.2 
생태네트워크

녹지․수생태 
연결성 확보

○
Ÿ 기존 시가지 상태로 주변 

녹지가 미미한 상태임

Ÿ 자연 및 인공지반녹지 등을 
통한 녹지공간 확보 및 
녹지네트워크 구축

Ÿ 녹지평가지표 I등급으로 
계획됨

-

1.3 동․식물상 동․식물상 보호 ○

Ÿ 현존식생은 시가화 지역, 
아까시나무림, 경작지, 
생태자연도 3등급으로 
조사됨

Ÿ 다양한 수종을 식재하여 
서식환경개선

Ÿ 녹지공간의 최대 확보로 
생물서식공간 마련

-

1.4 
자연환경자산

자연환경 보전 ○ Ÿ 대상지 주변 보호지역 없음 - -

2.1 토지이용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

Ÿ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 조사
Ÿ 노후주택지역으로 주변 

정비사업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다수 
위치

Ÿ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 환경친화적 주거단지 조성, 
오픈스페이스 확보

Ÿ 공동주택, 근생시설, 
부대복리시설

-

2.2 토양 토양오염 최소화 ○

Ÿ 토양측정망 조사결과 기준 
만족

Ÿ 토양오염유발시설물 없음
Ÿ 공사장비를 통한 폐유 발생 

등 토양오염발생 우려

Ÿ 투입장비에 의한 폐유 
처리대책 수립

Ÿ 토양오염발생시 신고 및 
적법처리계획 수립

-

2.3 지형․지질
지형․지질 변동 

최소화
○
Ÿ 평균표고 58.51m
Ÿ 평균경사 19.43°
Ÿ 불투수포장 90% 이상

Ÿ 부지계획고는 기존 
자연지형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절․성토고를 
지양하여 지형변화 최소화

-

3.1 물순환, 
수리 ․ 수문

생태면적률 30% ○ Ÿ 생태면적율 30% 이상 계획

Ÿ 자연지반녹지, 옥상녹화 
등을 적용하여 생태면적률 
30%이상 계획

Ÿ 저영향개발(LID) 적용 검토

-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의 반영사항
비
고

3.2 수질
수질 등급 유지 
및 오염 최소화

○

Ÿ 수질현황:Ia(매우좋음)~
Ib(좋음)
※ BOD기준 

Ÿ 공사 시 토사유출 발생
Ÿ 운영 시 계획인구에 의한 

오수발생
Ÿ 수질오염 총량관리계획지역 

‘한강 H’유역에 해당

Ÿ 공사 시  토사유출저감대책 
수립 (침사지, 
유출지하수저감대책)

Ÿ 운영 시 우오수, 
상수공급대책 
수립(저영향개발계획 등)

-

4.1 바람 바람길 확보 ○
Ÿ 대상지 주변 저층주거지와 

공동주택 및 상업지가 
위치함

Ÿ 바람길을 고려한 
건축배치계획 수립

-

4.2 열
열환경 환경 

최소화
○
Ÿ 열환경 공간 유형 조사
Ÿ 대부분 불투수포장비율이 

높은 4층 이하 주거지 해당

Ÿ 열섬효과 최소화하는 
친환경 도시계획기법 적용

-

4.3 대기질·
    미세먼지

대기오염 최소화 ○

Ÿ 모든 항목 대기환경기준 
하회

Ÿ 공사 시 및 운영 시 대기질 
영향 예상

Ÿ 공사 시 저감방안 수립 
(살수, 가설 방진망 등)

Ÿ 운영 시 비산먼지 저감방안 
수립 (친환경 보일러, 
녹지조성 등)

-

4.4 악취 악취공해 해결 × Ÿ 해당사항 없음 - -

4.5 온실가스 온실가스 저감 ○
Ÿ 온실가스 매년 증가추세
Ÿ 공사 및 운영 시 온실가스 

발생 예상

Ÿ 공사 시 저감방안 
수립(폐기물  재활용, 
친환경 녹색제품 사용 등)

Ÿ 에너지절약 친환경 건축물 
수립계획

-

4.6 에너지
에너지자립률
상향계획 수립

○

Ÿ 대상지는 황함유량 
0.1%이하의 경유 및 
황함유량 0.3%이하의 중유 
사용지역에 해당함

Ÿ 향후 에너지사용량 증가

Ÿ LNG사용, 온실가스배출 
최소화

Ÿ 에너지절약형 설비기기 
도입

-

5.1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발생량 
최소화

○

Ÿ 공사 시 생활ㆍ건설폐기물 
및 분뇨 발생 예상

Ÿ 운영 시 생활폐기물, 분뇨 
발생 예상 

Ÿ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분뇨발생 저감대책 수립

-

5.2 소음․진동
소음․진동 
최소화

○

Ÿ 현재 교통소음 영향 지역
Ÿ 공사 시 소음영향이 예상
Ÿ 운영 시 교통량에 따른 

소음영향 예상

Ÿ 공사 시 소음저감방안 
수립 (저소음장비, 
가설방음판넬 등)

-

5.3 경관 Skyline 보전 ○

Ÿ 도심지 경관이며 근거리에 
자연녹지경관 위치함

Ÿ 건축 밀집지역으로 
건물상부 일부 조망

Ÿ 건축물 색채 및 식재계획 
수립

Ÿ 주변 건축물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

5.4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

Ÿ 종로구 관내에 공원,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등이 위치

Ÿ 대상지와 최소 170m 
이격하여 숭인근린공원이 
위치함

Ÿ 대상지 내부에 
오픈스페이스 및  단지내 
조경녹지 계획으로 주민 
휴식공간 마련

-

5.5 일조
일조 침해 
최소화

○
Ÿ 노후된 저층 주거지역으로 

지형적 단차가 있는 지역

Ÿ 건축물 적정이격거리를 
설정한 위치선정

Ÿ 건축물 주변 충분한 
일조시간을 확보하도록 
계획 수립

Ÿ 관련법을 준수한 건축계획 
수립

-



 11. 정비사업 시행계획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현 황 증 감 계 획

신규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창신동 23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426세대 증) 612세대 1,038세대

 12.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창신초등학교

Ÿ 교육시설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등에 초래하는 시설의 설치를 지양함

Ÿ 「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

을 규제

Ÿ 공사 시 교육환경 장애요소(소음·진동·먼지 등)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

Ÿ 교육시설 이용시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계획

Ÿ 해당 관할 교육청의 협의 결과를 준수토록 계획

서일문화예술

고등학교

 13.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안전 및 

범죄예방

Ÿ 단지 내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 공간은 주동에서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에 

설치 등 환경설계를 통한 자연감시 시스템(휴먼 시큐리티)을 구축

Ÿ 단지/아파트 출입문에 보안카메라 및 잠금장치 설치, 지하주차장 내 

밝은 조명 및 감시카메라 설치 등 비인가자의 진출입 차단을 통한 

범죄목표물에 대한 접근 통제

Ÿ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주민들의 활발한 사용 유도를 통해 자연적 감시를 

강화하여 범죄위험 감소 및 안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 및 운영

Ÿ 산책로 및 보행가로변에는 충분한 거리에서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야간 조명을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로 조성

-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의 반영사항
비
고

5.6 보행친화
    공간

보행자
보호계획 수립

○
Ÿ 대상지 동측으로 지봉로(폭원 

20m, 4~5차로)가 주 접근도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Ÿ 보행동선 단절구간 
횡단보도 설치

Ÿ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

5.7 전파장해
전파장해 영향 

저감
× Ÿ 해당사항 없음 - -

6.1 인구 
(6.2 주거 포함)

인구 고려한 
계획

○

Ÿ 인구증가율은 감소, 
고령자수 증가 추세

Ÿ 공동주택 입지로 인해 
종로구의 인구수는 소폭 
증가 예상

Ÿ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의  개발로 인해 생활권 
접근성 향상 및 상주인구 
증가 예측

-

6.3 산업
산업 고려한 

계획
× Ÿ 해당사항 없음 - -



Ⅱ.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창신동 23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23-2번지 일대

- 증) 64,822.4 64,822.4 -

 2. 토지이용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64,822.4 - 64,822.4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18,617.9 감)  5,589.0 13,028.9 20.1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33,974.8 감) 31,251.2 2,723.6 4.2

제2종일반주거지역 11,281.2 증) 37,096.7 48,377.9 74.6

제3종일반주거지역 948.5 감)    256.5 692.0 1.1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위 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 사유
기정 변경

창신동 

23-2번지

일대

제1종일반
주거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12,762.3

Ÿ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제2종일반주거지역 변경

제2종일반
주거지역 5,855.6

소계 18,617.9

제2종일반
주거지역
(7층이하)

제2종일반
주거지역
(7층이하)

2,723.6

제1종일반
주거지역 266.6

제2종일반
주거지역 30,984.6

소계 33,974.8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11,281.2

소계 11,281.2

제3종일반
주거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256.5

제3종일반
주거지역 692.0

소계 948.5
계 64,822.4

   2)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해당사항 없음



 3. 기반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치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대로 3 195 20~45 주간선 일반 1,680
(253)

숭인동
83-5

성북구
보문동1가 - - -

변경 대로 3 195 20~45 주간선 일반 1,680
(253)

숭인동
83-5

성북구
보문동1가 - -

지봉로
소로3-H호선 중복결정

(L=12.0m)

신설 중로 2 A 12~18 국지 일반 221 창신동
17-42

창신동
6-41 - -

소로3-H호선 중복결정
(L=53.4m)

소로3-L호선 중복결정 
(L=17.5m)

신설 중로 2 B 15 국지 일반 140 창신동
23-216

창신동
23-393 - - -

신설 중로 3 C 12 국지 일반 44 창신동
23-393

창신동
23-386 - - -

기정 소로 3 A 4 국지 일반 63
(33)

창신동 
23-871

창신동
23-91 - - -

변경 소로 3 A 4 국지 일반 30 창신동 
23-871

창신동
23-81 - - -

폐지 소로 3 B 6 국지 일반 6 창신동
128-86

창신동
23-778 - - -

신설 소로 3 F 6~15 국지 일반 130 창신동
17-12

창신동
23-875 - -

소로3-H호선 중복결정
(L=71.9m),

소로3-J호선 중복결정
(L=3.8m)

※ 사업시행자 조성 후 기부채납

※ 연장 내 ( )는 구역 내 부분에 해당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도 로 명
변 경 내 용 결 정 사 유

변경 전 변경 후

대로 3-195 대로 3-195 Ÿ 소로3-H호선과 중복결정
 - L=12.0m Ÿ 창신동~숭인동간 입체보행로 신설(중복결정)

- 중로 2-A Ÿ 도로 신설
 - B: 12~18m / L: 221m

Ÿ 정비구역 내 원활한 진출입 및 공원연결로 조성을 
위한 도로 신설
Ÿ 창신동~숭인동간 입체보행로 신설(중복결정)

- 중로 2-B Ÿ 도로 신설
 - B: 15m / L: 140m

Ÿ 인접 도로 확폭 및 도시계획도로 결정을 통한 도로 
신설

- 중로 3-C Ÿ 도로 신설
 - B: 12m / L: 44m

Ÿ 인접 도로 확폭 및 정비구역 내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도로 신설

소로 3-A 소로 3-A Ÿ 도로 연장 감소
 - L: 63m → 30m Ÿ 정비사업에 따른 도로 연장 감소

소로 3-B - Ÿ 도로 폐지 Ÿ 정비사업에 따른 도로 폐지

- 소로 3-F Ÿ 도로 신설
 - B: 6~15m / L: 130m

Ÿ 정비구역 내 원활한 진출입 및 창신기동대 연결로 
조성을 위한 도로 신설
Ÿ 창신동~숭인동간 입체보행로 신설(중복결정)



     2)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보행자전용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치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신설 소로 3 H 6 특수 일반
151.8
(137.3)

숭인동 
53-5

창신동 
산6-41

- -

보행자 전용도로 137.3m 중
대로3-195호선 중복결정

(L=12.0m),
중로2-A호선 중복결정

(L=53.4m),
소로3-F호선 중복결정

(L=71.9m),
수도공급시설 중복결정

(A=89.7㎡)

신설 소로 3 I 6 특수 일반 36.4
창신동
23-315

창신동
6-13

- -

보행자 전용도로.
창신공원 중복결정

(L=28.2m),
입체적 결정 (L=8.2m)

신설 소로 3 J 6 특수 일반 13.9
창신동
산6-25

창신동
산6-25

- -

보행자 전용도로.
소로3-F호선 중복결정

(L=3.8m),
입체적 결정 (L=10.1m)

신설 소로 3 L 6 특수 일반 25.5
창신동
산6-41

창신동
산6-41

- -

보행자 전용도로.
중로2-A호선 중복결정 

(L=17.5m),
입체적 결정 (L=8.0)

※ 사업시행자가 조성 후 기부채납하며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보행자전용도로) 설치시 「도로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엘리베이터, 계단 및 연결 통로 등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하여 설치한 후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지봉로상부에 조성되는 입체보행로(소로3-H) 구간에 대하여 창신동23일대에서 先 사업추진시 설치비용을 납부하고, 이

후 숭인동56일대 사업추진시 일체 조성함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보행자전용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도 로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변경 전 변경 후

- 소로 3-H
Ÿ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 B: 6m /
   L: 151.8m (137.3m)

Ÿ 창신동과 숭인동간 동~서의 보행네트워크 
연결, 창신공원 및 숭인근린공원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입체보행로 신설(중복결정)

- 소로 3-I
Ÿ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 B: 6m / L: 36.4m

Ÿ 창신공원 및 채석장전망대간 보행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입체보행로 신설(중복결정)

- 소로 3-J
Ÿ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 B: 6m / L: 13.9m

Ÿ 소로3-H와 창신 획지2간 보행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입체보행로 신설(중복결정)

- 소로 3-L
Ÿ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 B: 6m / L: 25.5m

Ÿ 소로3-H와 창신 획지1간 보행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입체보행로 신설(중복결정)



   나. 공간시설    

     1)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지봉골공원 어린이공원
창신동 

산6-25일대
3,538.0 감) 3,538.0 - - -

신설 1 창신공원 문화공원
창신동 

23-315 일대
- 증) 10,041.9 10,041.9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자원순환센터)
중복결정,

소로3-I호선과 
중복결정

※ 사업시행자 조성 후 기부채납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1 지봉골공원
Ÿ 공원 폐지
 - A : 3,538.0㎡

Ÿ 정비구역 내 창신공원 신설(대체 
확보)에 따른 공원 폐지

1 창신공원
Ÿ 공원 신설
 - A : 10,041.9㎡

Ÿ 지역의 명소화 및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역사공원 신설
Ÿ 지하부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자원순환센터) 중복결정
Ÿ 소로3-I호선(입체보행로)과 중복결정

    다. 녹지

      1)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창신녹지 완충녹지
창신동 14-20

일대
4,426.0 감) 1,180.6 3,245.4

건설부고시 
제342호

(1980.11.14.)
-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결 정 사 유

- 창신녹지

Ÿ 녹지 면적 변경

 - A : 4,426.0㎡ → 3,245.4㎡

       (감 1,180.6㎡)

Ÿ 창신공원 및 폐기물처리ㆍ재활용 

시설(자원순환센터)(중복결정) 

조성에 따른 면적 감소



    라. 유통 및 공급시설

      1) 열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 열공급설비 창신동 
23-315 일대 6,998.0 감) 6,998.0 - - -

■ 열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 열공급설비
Ÿ 열공급설비 폐지

 - A : 6,998.0㎡

Ÿ 정비사업에 따른 창신공원 및 자원순환 

센터 조성을 위한 열공급설비 폐지

     2)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낙산

아리수

올림터

수도

공급설비

창신동

23-815 일대 
- 증) 120.0 120.0 -

중로 2-A 중복결정 

(A=35.2㎡)

소로 3-F 중복결정 

(A=84.8㎡)

소로 3-H 중복결정 

(A=89.7㎡)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 낙산아리수올림터
Ÿ 수도공급설비 신설

 - A : 120.0㎡

Ÿ 창신동 산6-25번지(지봉골공원) 내 

위치한 낙산가압장의 대체 시설로써 

기존 수도가압시설 기능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수도공급설비 신설



   마. 환경기초시설

    1)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자원순환
센터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창신동 
23-315 일대 - 증) 6,000 6,000 -

창신공원 
지하부 
중복결정

※ 공공재원(종로구)으로 조성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1 자원순환센터
Ÿ 자원순환센터 신설

 - A :  6,000㎡

Ÿ 토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자원순환센터)을 창신공원 

지하부에 신설하여 중복결정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가구 획지 면적(㎡) 위치 비고

신설

창신동 23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전체 47,244.8 창신동 23-2 일대

-획지1 41,236.9 창신동 23-2 일대

획지2 6,007.9 창신동 23-814 일대

   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획지 용도 비고

신설 허용용도
획지1

획지2

Ÿ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Ÿ 「주택법」 제2조 제13호, 제14호에 의한 부대ㆍ복리시설
-



     2)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가) 건폐율 계획

구분 획지 건폐율 비고

신설
획지1

60% 이하 -
획지2

      나) 용적률 계획

구분 획지

용적률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법적상한용적률

신설

전체 205.04% 205.04% 223.56% 이하 -
건축계획 용적률은 건축심의 

시 법정상한용적률 이하 

범위에서 결정

획지1 206.92% 206.92% 221.65% 이하 - 건축계획 용적률 210.00%

획지2 192.16% 192.16% 236.62% 이하 246.57% 이하 건축계획 용적률 246.57%

      다) 높이 계획

구분 지역 높이 기준 비고

신설
획지1

획지2

해발고도 125m이하(28층 이하) 

범위에서 영역별 높이 계획 준수
낙산 최고높이 이하

   다. 건축물 배치 계획

    1)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 위치 계획내용

건축한계선

획지1

획지2

Ÿ 대지경계선 및 공공보행통로로부터 3m 이상

벽면한계선

Ÿ 건축한계선에서 3m 이상 (건축한계선을 활용하여 보행공간 

조성구간에 적용)

Ÿ 공공보행통로로부터 3m 이상 (1층 필로티의 경우 해당없음)

    2) 가로활성화시설 배치구간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가로활성화시설

배치구간

연도형상가

배치구간

창신

6가길 

주변

Ÿ 가로활성화시설 배치구간은 가로활성화가 필요한 주요 

가로로서 가로의 1/2이상 대지안의 공지 또는 건축

한계선에 맞추어 건축물의 저층부(도로 레벨 이상)에 

가로활성화 시설을 연도형으로 조성

Ÿ 가로활성화시설의 권장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라. 경관계획(배치·형태 포함)

    1)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건축물의

배치

획지1

획지2

Ÿ 건폐율을 고려한 대상지 내 적절한 통풍, 채광, 개방감 등을 확보하도록 

계획

Ÿ 간선도로 변은 탑상형 주동 배치 등 적정 배치를 통해 가로경관을 개선하고 

개방감을 확보하도록 계획

건물

진출입구

획지1

획지2

Ÿ 보행약자의 동선이 단절되지 않도록 단차가 발생하는 지점에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 계획

    2) 건축물형태 및 외관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건축물의 

외부 형태

획지1

획지2

Ÿ 채석장, 구릉지 등 주변의 경관을 고려한 창의적 디자인을 통해 입면 

다양화

Ÿ 단지 외곽 개방 및 담장 미설치 등 주변 지역과의 소통을 유도하는 시

각적으로 열린단지 조성(권장)

재료 및 색채
획지1

획지2

Ÿ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고려

    3) 경관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조명계획
획지1

획지2

Ÿ 주변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객관적 수치를 검토하여 

야간조명 설치계획

스카이라인
획지1

획지2

Ÿ 인접 낙산공원·한양도성, 북측 아파트단지 등 주변 지역과 자연스

럽게 연결되는 스카이라인을 형성

저층배치

구간
획지1 Ÿ 안양암 인근 저층배치구간 설정

   마.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

    1) 대지 내 공지 등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적용위치 계획 내용 비고

공공보행통로
획지1

획지2

Ÿ 공공보행통로(폭원 6m 이상) 계획

 - 지봉로~대상지~채석장 공원 연결

 - 단지출입구~대상지~창신6가길 연결

-



    2) 환경관리 계획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의 반영사항
비
고

1.1 비오톱
비오톱 보전 
등급 향상

○

Ÿ 비오톱 유형평가 1, 2, 
5등급, 개별비오톱 2등급 
및 평가제외 등급으로 
조사됨

Ÿ 녹지공간의 확보 및 
도시생태 기능 복원 및 
강화

-

1.2 
생태네트워크

녹지․수생태 
연결성 확보

○
Ÿ 기존 시가지 상태로 주변 

녹지가 미미한 상태임

Ÿ 자연 및 인공지반녹지 등을 
통한 녹지공간 확보 및 
녹지네트워크 구축

Ÿ 녹지평가지표 I등급으로 
계획됨

-

1.3 동․식물상 동․식물상 보호 ○

Ÿ 현존식생은 시가화 지역, 
아까시나무림, 경작지, 
생태자연도 3등급으로 
조사됨

Ÿ 다양한 수종을 식재하여 
서식환경개선

Ÿ 녹지공간의 최대 확보로 
생물서식공간 마련

-

1.4 
자연환경자산

자연환경 보전 ○ Ÿ 대상지 주변 보호지역 없음 - -

2.1 토지이용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

Ÿ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 조사
Ÿ 노후주택지역으로 주변 

정비사업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다수 
위치

Ÿ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 환경친화적 주거단지 조성, 
오픈스페이스 확보

Ÿ 공동주택, 근생시설, 
부대복리시설

-

2.2 토양 토양오염 최소화 ○

Ÿ 토양측정망 조사결과 기준 
만족

Ÿ 토양오염유발시설물 없음
Ÿ 공사장비를 통한 폐유 발생 

등 토양오염발생 우려

Ÿ 투입장비에 의한 폐유 
처리대책 수립

Ÿ 토양오염발생시 신고 및 
적법처리계획 수립

-

2.3 지형․지질
지형․지질 변동 

최소화
○
Ÿ 평균표고 58.51m
Ÿ 평균경사 19.43°
Ÿ 불투수포장 90% 이상

Ÿ 부지계획고는 기존 
자연지형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절․성토고를 
지양하여 지형변화 최소화

-

3.1 물순환, 
수리 ․ 수문

생태면적률 30% ○ Ÿ 생태면적율 30% 이상 계획

Ÿ 자연지반녹지, 옥상녹화 
등을 적용하여 생태면적률 
30%이상 계획

Ÿ 저영향개발(LID) 적용 검토

-

3.2 수질
수질 등급 유지 
및 오염 최소화

○

Ÿ 수질현황:Ia(매우좋음)~Ib(
좋음)
※ BOD기준 

Ÿ 공사 시 토사유출 발생
Ÿ 운영 시 계획인구에 의한 

오수발생
Ÿ 수질오염 총량관리계획지역 

‘한강 H’유역에 해당

Ÿ 공사 시  토사유출저감대책 
수립 (침사지, 
유출지하수저감대책)

Ÿ 운영 시 우오수, 
상수공급대책 
수립(저영향개발계획 등)

-

4.1 바람 바람길 확보 ○
Ÿ 대상지 주변 저층주거지와 

공동주택 및 상업지가 
위치함

Ÿ 바람길을 고려한 
건축배치계획 수립

-

4.2 열
열환경 환경 

최소화
○
Ÿ 열환경 공간 유형 조사
Ÿ 대부분 불투수포장비율이 

높은 4층 이하 주거지 해당

Ÿ 열섬효과 최소화하는 
친환경 도시계획기법 적용

-

4.3 대기질·
    미세먼지

대기오염 최소화 ○

Ÿ 모든 항목 대기환경기준 
하회

Ÿ 공사 시 및 운영 시 대기질 
영향 예상

Ÿ 공사 시 저감방안 수립 
(살수, 가설 방진망 등)

Ÿ 운영 시 비산먼지 저감방안 
수립 (친환경 보일러, 
녹지조성 등)

-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의 반영사항
비
고

4.4 악취 악취공해 해결 × Ÿ 해당사항 없음 - -

4.5 온실가스 온실가스 저감 ○
Ÿ 온실가스 매년 증가추세
Ÿ 공사 및 운영 시 온실가스 

발생 예상

Ÿ 공사 시 저감방안 
수립(폐기물  재활용, 
친환경 녹색제품 사용 등)

Ÿ 에너지절약 친환경 건축물 
수립계획

-

4.6 에너지
에너지자립률
상향계획 수립

○

Ÿ 대상지는 황함유량 
0.1%이하의 경유 및 
황함유량 0.3%이하의 중유 
사용지역에 해당함

Ÿ 향후 에너지사용량 증가

Ÿ LNG사용, 온실가스배출 
최소화

Ÿ 에너지절약형 설비기기 
도입

-

5.1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발생량 
최소화

○

Ÿ 공사 시 생활ㆍ건설폐기물 
및 분뇨 발생 예상

Ÿ 운영 시 생활폐기물, 분뇨 
발생 예상 

Ÿ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분뇨발생 저감대책 수립

-

5.2 소음․진동
소음․진동 
최소화

○

Ÿ 현재 교통소음 영향 지역
Ÿ 공사 시 소음영향이 예상
Ÿ 운영 시 교통량에 따른 

소음영향 예상

Ÿ 공사 시 소음저감방안 
수립 (저소음장비, 
가설방음판넬 등)

-

5.3 경관 Skyline 보전 ○

Ÿ 도심지 경관이며 근거리에 
자연녹지경관 위치함

Ÿ 건축 밀집지역으로 
건물상부 일부 조망

Ÿ 건축물 색채 및 식재계획 
수립

Ÿ 주변 건축물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

5.4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

Ÿ 종로구 관내에 공원,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등이 위치

Ÿ 대상지와 최소 170m 
이격하여 숭인근린공원이 
위치함

Ÿ 대상지 내부에 
오픈스페이스 및  단지내 
조경녹지 계획으로 주민 
휴식공간 마련

-

5.5 일조
일조 침해 
최소화

○
Ÿ 노후된 저층 주거지역으로 

지형적 단차가 있는 지역

Ÿ 건축물 적정이격거리를 
설정한 위치선정

Ÿ 건축물 주변 충분한 
일조시간을 확보하도록 
계획 수립

Ÿ 관련법을 준수한 건축계획 
수립

-

5.6 보행친화
    공간

보행자
보호계획 수립

○
Ÿ 대상지 동측으로 지봉로(폭원 

20m, 4~5차로)가 주 접근도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Ÿ 보행동선 단절구간 
횡단보도 설치

Ÿ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

5.7 전파장해
전파장해 영향 

저감
× Ÿ 해당사항 없음 - -

6.1 인구 
(6.2 주거 포함)

인구 고려한 
계획

○

Ÿ 인구증가율은 감소, 
고령자수 증가 추세

Ÿ 공동주택 입지로 인해 
종로구의 인구수는 소폭 
증가 예상

Ÿ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의  개발로 인해 생활권 
접근성 향상 및 상주인구 
증가 예측

-

6.3 산업
산업 고려한 

계획
× Ÿ 해당사항 없음 - -



    3)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모든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함.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임대주택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해야 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함.

■ 주택의 규모별 비율(법적상한용적률 증가분 제외)

구분 내용

계획 기준

Ÿ 임대주택 건설 : 주택 전체세대수의 15%이상 또는 연면적의 10% 이상

 ※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함으로써 증가된 세대수 또는 면적은 제외

Ÿ 전용면적 40㎡ 이하 : 임대주택 전체세대수의 40% 이하 범위에서 임대주택 전체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주택 전체세대수의 5%이상

건립규모 세대수 전체 비율 임대주택 비율

합계 155 15.05% 100.0%

전용 39㎡  62  6.01%  40.0%

전용 46㎡  81  7.87% 52.3%

전용 59㎡  12  1.17%   7.7%

※ 전체 1,030세대

 



Ⅲ. 2024년 제 7차(‘24.07.31)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 수정가결

연

번
협의의견 반영계획

비 

고

1

Ÿ 보행자 전용도로, 수도공급설비 등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 등은 

금회 수정가결 요청(안)을 기본으로 

하되, 보행자 전용도로(소로 3-H, 

3-J, 3-I)의 폭원은 6m로 수정 

Ÿ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은 금회 수정가결 

요청(안)으로 작성되었으며, 보행자 전용도로

(소로3-H호선, 소로3-I호선, 소로3-J호선, 소로

3-L호선)은 기존 3m에서 6m로 확폭 하였으며 전용 

엘리베이터 등을 포함하였음.

-

2

Ÿ 지봉로 상부 입체보행교계획은 대상지 

및 숭인동 56 두 구역의 사업추진 

시차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할 것.

Ÿ 창신동23 일대에서 선 사업 추진시 설치비용을 

납부하고, 이후 숭인동56일대에서 사업추진시 일체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내용을 입체적 도시계획

시설 결정조서에 명기하였음.

-

3

Ÿ 서측 공원 상부로 연계되는 입체보행로

계획은 향후 유지관리 담보 측면에서 

도시계획시설(소로 3-I) 결정 범위 내 

전용 엘리베이터를 포함 검토하고, 

Ÿ 채석장 전망카페 등 이용자 편의성 

측면에서 편의시설(화장실 등)을 확보 

검토할 것.

Ÿ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보행자전용도로)은 「도로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결정 범위 내 엘리

베이터, 계단 및 연결통로 등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하여 계획하였으며 조성 후 구분지상권을 설정

하여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음

Ÿ 엘리베이터와 연결된 상부는 채석장 전망카페 인근에 

기 조성된 편의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하부 편의

시설은 창신공원 내 적정 위치에 조성될 예정임. 

-

4

Ÿ 상한용적률계획 관련 주관부서에서 

정비계획 결정고시 전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개선

방안’등 관련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인할 것.

Ÿ 창신동 23번지 일대는 2023. 11. 10.~ 12. 11. 정비

계획 공람공고를 실시한 구역으로 2024. 10. 18. 전부 

개정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개선방안’ 경과규정(제4장 제1절)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계획함.

-

5

Ÿ 벽면한계선 및 건축한계선계획은 구역 

전체 계획 필요성(동측, 남측 경계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시 융통성 있게 

조정할 것.

Ÿ 도로변과 공공보행통로 주변의 벽면한계선 및 건축

한계선은 유지하고 창신공원 연접부나 획지2의 구역 

외 필지와 접하는 부분 등 일부 필요성이 낮은 

구간의 벽면한계선을 조정하여 계획함

-



Ⅳ. 관련도면 : 붙임 참조

1. 정비구역 결정도

2. 정비계획 결정도

3. 용도지역·지구 결정도(기정, 변경)

4.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변경)

5.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신설)

※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에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도서 : 생략

Ⅵ.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02-2133-7208), 

  종로구 도시개발과(☎02-2148-2683)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eum.go.kr


[붙임] 관련도면

 □ 정비구역 결정도(신설)

□ 정비계획 결정도



 □ 용도지역·지구 결정(기정)도

 □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신설)


